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12. 24.>

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

추어 두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

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나.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한 경우만 해당한

다)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 회사의 규모 및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ᆞ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

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 정리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제출한 건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 정리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

고 여기에 부과기준율(오류발생 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필수적 가중

    회계자료의 위조ᆞ변조 또는 고의적인 은폐ᆞ조작ᆞ누락 행위와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취득할 

이익 규모 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추가적 가중ᆞ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반복 여

부, 위반행위의 방지노력,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ᆞ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ᆞ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ᆞ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